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방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사례( ) 

□ 민원 제목 과수원 예정지 일조피해 : 

□ 신청 취지 

집하선별장 증축공사로 인하여 재배품목 복숭아 포도 변

경으로 과수원 조성 예정지에 과수목 식재후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민원인은 측에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 또는 과수원 부지

를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음

피신청인의 주장□ 

증축공사를 착공할 당시에는 이미 복숭아 과수목을 전부 제거한  

상태로 증축에 따른 일조피해를 주장할 이유가 없고

창고 증축으로 인해 일조피해가 예상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협의하였으나 민원인은 전체 면적을 매입  

하라고 주장하고 있어 협의가 어려운 상태임

사실관계□ 

사업개요

사 업 명 지원사업         - : ▿▿▿▿▿

사업기간      - : `20. 2. ~ `20. 12.

보조사업자      - : ○○○○

사업내용 집하선별장 신축     - : 

사 업 량 농산물 집하선별장 동     - : 1 (330 )   ㎡

대 상 지 충북 영동군 면 리 번지외 필지     - : 1○○ ★★ ◇◇

사 업 비 천원 도비 군비 자담      - : 165,000 ( 29,700, 69,300, 66,000)  



과수원 현황

위     치 충북 영동군 면 리 번지 창고 옆( )○○ ★★ △△

현     황     - 

복숭아 과수원을 운영하다가 년 여름에 복숭아 수확후      . 2019 ,   

같은 해 월경  복숭아 나무를 모두 제거하였으며        10 ,

년 월경 포도 샤인머스캣 으로 품목변경하여 식재할         . 2021 4~5 ( )

예정으로 복숭아 나무 제거후 년정도 지력을 높이는 기간이          1

필요하여 공사 당시에는 과수목을 식재하지 아니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건축법 제 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에   

따른 높이 제한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적용되며

농림지역인 민원 소재지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판단 및 결론□ 

민원인도 실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단지 예상되는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에서도 민원인이 과수목 식재후 실제 피해를 본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의 의지가 있으므로

측에 민원인과의 향후 보상협의를 위해 피해면적 피해

보상액 등 산정방법에 대한 협의안을 제시하도록 중재하였음

또한 협의가 어려울시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로 피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


